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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patents have mainly been considered as the results of the invention process, of late their 

value as strategic assets have increasingly been emphasized. Consequently, the competition for 

patents among firms has intensified, and the number of patent dispute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Patent disputes, which cause enormous expense and resource utilization, increase uncertainty and 

have been considered as a threat or problem for the firms involved. Patent disputes a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cision making about subsequent innovation activitie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 of patent disputes on the subsequent innovative activities of the firms 

that are sued. After experiencing litigation as defendants, we examine their subsequent patenting 

strateg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firms who are experiencing patent litigation are 

more likely to achieve high-quality patents and cite recent technology when they apply for patents. 

Meanwhile, patent litigation experience has been shown to negatively affect the amount of subsequent 

patents applied. This study increases understanding by examining whether patent disputes, which 

have been mainly recognized negatively as obstacles, can be an opportunity that comes during a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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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식기반관점(knowledge-based view)’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역

량은 경쟁우위의 중요한 원천이다(Grant 1996; Kogut 

and Zander 1992). 하지만 기업의 지식은 경쟁기업에

게 확산(spillover)되기도 하며, 모방(imitation)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을 통한 지식의 보호는 기업이 혁신 활동으로부터 수

익을 창출하고 경쟁우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Giarratana and 

Mariani 2014; Teece 1986). 지적재산권의 하나인 특

허는 ‘새롭고(novel), 유용하며(useful), 자명하지 않은

(nonobvious) 발명에 부여되는 법적 권리’로서, 발명자

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부

여한다(Reed and Storrud-Barnes 2011). 따라서 특허

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2010). 

그 동안 특허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부산물정도로 

여겨져 온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전략적 자산

(strategic assets)’으로서 그 가치가 점차 강조되고 있

다(Granstrand 2000; Ziedonis 2008). 예를 들어, 기

업들은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시장 지배력을 높

이고자 하며,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도구로서 

이를 사용하기도 한다(Ceccagnoli 2009; Cockburn 

and MacGarvie 2011). 또한 특허 분쟁을 대비하여 사

전에 방어적인 목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도 한다(Hall and Ziedonis 2001; Ziedonis 2004). 이

와 같이 특허가 전략적으로 사용됨과 함께 여러 산업

간 기술이 서로 융합되는 기술 흐름에 따라 특허를 둘

러싼 기업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특허 분쟁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Paik and Zhu 2016). 2004년과 

2012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특허 분쟁을 살펴보면 연간 

2,500여건에서 5,000여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

으며, 2012년 기준 12,600개 기업이 특허소송을 당하

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Pistorino 2014). 지식을 사용

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더이상 특허 분쟁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다. 이러한 특허의 전략적 사용과 특허 분쟁 문제는 지

적 재산권이 기업의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식 집약적인 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Paik 

and Zhu 2016). 

기업이 특허 분쟁에 개입되게 되면 그에 따라 지출해

야 하는 금전적 비용이 상당하며, 특허 소송에 직접적

으로 사용되는 비용 이외에도 소송에 휘말릴 경우 기

업의 시장 가치 급락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 부차적

인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Bessen and Meurer 2008). 

더불어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물적, 인

적 자원을 특허 소송 관련한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발

생하는 기회 비용 역시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또 다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Lanjouw and Schankerman 

2001; Shane and Somaya 2007).  

이와 같이 막대한 비용과 자원의 투입을 초래하여 기

업으로 하여금 불확실성을 높이는 특허 분쟁은 기업의 

입장에 있어 위협 혹은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기업이 처한 위협 혹은 문제들이 기

업의 혁신활동에 관한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

음을 시사한 바 있다(Ahuja and Katila 2004; Nelson 

and Winter 1982). 따라서 특허 분쟁 역시 기업의 향

후 혁신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Jaffe 2000). 그럼에도 불구하

고, 특허 분쟁이 기업 수준에서의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여 왔다

(김유진 2018; Lanjouw and Schankerman 2002). 일

각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특허 분쟁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유인을 낮추어 혁신을 저해하며, 이는 사

회 전체 후생(social welfare)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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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을 장려하고자 만들

어진 특허 시스템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혁

신을 저해하게 만들 수도 있는 현 특허 시스템의 모순

적인 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Jaffe 

and Lerner 2004). 하지만 특허 분쟁이 혁신을 저해하

기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미결로 남아있다. 

특허 분쟁이라는 위협적인 장애물을 헤쳐가며 기업이 

더욱더 혁신과 기술 탐색에 대한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되고,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탐색을 시도함으로

써 특허 분쟁이 기업에게 있어 ‘위기 속의 기회’로 작용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김유진 2018). 

특허 분쟁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경제학, 법

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 주로 소송과 관련

된 특허 자체의 특성, 특허 분쟁이 발생할 확률, 합의

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요인 등을 위주로 연구되어 왔다

(Galasso 2012; Lanjouw and Schankerman 2001; 

Lerner 1994; Lerner 1995; Somaya 2003). 즉, 특허 

분쟁 그 자체의 특성이나 특허 분쟁의 선행 요인 등에 

집중하여 온 연구는 많았으나, 특허 분쟁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향후 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해서는 상

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연구되어 온 특허 분쟁 연구들의 주체(main 

agent)를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들은 공격을 취하는 

입장, 즉 특허 분쟁 시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을 위주

로 연구되어 왔으며, 소송을 당한 기업들을 중심 주체

로 놓고 그들의 대응 및 향후 전략에 대해 살펴 본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Somaya 2003; Somaya and 

McDaniel 2012). 날로 복잡해지는 기술 환경과 검토

해야 할 특허의 증가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특허 침

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Paik and Zhu 2016), 

이는 어떤 기업도 특허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송 기업이 언젠가는 피소송 

기업의 입장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

허 분쟁은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보다는 소송을 당하

는 입장이 더욱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Reitzig et al. 2007), 갑작스러

운 돌발 상황을 맞이하였을 피소송 기업 측면에서의 

연구 역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특허 분쟁이 향후 기업의 혁신 활동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소송을 당한 기업의 입

장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업이 특허 소송을 당하여 

장애물에 직면하였을 때, 향후 혁신 및 탐색 활동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 소송 이후 출원하는 특허의 양과 질, 

탐색 기술의 최신성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허

는 기업 혁신 산출량의 척도로 생산성 증가에 있어 주

요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정재관·김

병근 2017). 특허의 양과 질은 기업의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살펴보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어 왔

으며, 최근 조직 학습에 관련된 선행 문헌들에서는 특

허의 양과 질을 각각 나누어 혁신의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Khanna et al. 2016). 

특허의 양과 질은 특허 분쟁 이후의 탐색 활동에 대

한 ‘결과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분쟁 이후 혁신 

및 탐색 활동의 ‘과정적 측면’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

펴보기 위하여 탐색 기술의 최신성에도 함께 주목하였

다. 혁신 및 탐색 과정에서 얼마나 최근의 기술에 집중

하고자 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결과적 측면과 과정

적 측면을 함께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의

료기기 산업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료기기 

산업은 지적 재산권인 특허가 기업에게 있어 지대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허를 통해 지대

를 전유(rent appropriation)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

표적인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Chatterji and Fabrizio 

2014; Cohen et al. 2002). 본 연구는 지식 집약적인 

산업 내에서의 특허 분쟁 경험이 향후 특허 자산의 구

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특허 분쟁

이 혁신을 저해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에게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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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자극제가 되고 혁신의 촉매제가 되어 ‘위기 속의 기

회’를 찾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2. 기존 문헌 연구 및 가설 수립

2.1 전략적 자산으로써의 특허

기업이 혁신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

술 개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안연식 2010; Teece 1986). 경영자원론 관점

(Resource-based view)에서 특허는 경쟁자의 모방을 

방지하고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기제로 여겨져 왔다(Mahoney and Pandian 1992). 과

거에는 특허를 통해 혁신을 보호하는 것을 기업의 전

략적 활동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제도(institution) 등에 

의해 주어지는 환경적인 요소로 간주하여 왔다. 하지

만 점차 기업이 특허를 획득하는 것 자체만으로 경쟁우

위를 보장 받을 수는 없으며, 기업의 특허 활동에 따른 

경쟁 우위 확보는 적극적인 기업의 전략과 노력에 의

해 결정되는 내생적 요인임을 강조하는 견해가 늘어나

고 있다(Chesbrough 2008; Pisano 2006). 이처럼 지

적 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는 경영 환경 하에

서 특허는 단순히 혁신을 보호해 주는 기업의 권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

고 있다(Cockburn and MacGarvie 2011; Cohen et 

al. 2000). 

기업이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특허

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특허 전략에 있어, 기본적으

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혁신의 보호 기능으로써의 

측면이다(Rivette and Kline 2000). 이를 격리 기제

(isolating mechanism)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

적 자산에 대한 경쟁자의 모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Lippman and Rumelt 2003; Mazzoleni 

and Nelson 1998). 기업은 특허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

고, 경쟁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관

련하여, Ceccagnoli (2009)의 연구는 선제적으로 특허

를 취득하는 기업은 높은 성과를 누리며, 특히 경쟁 기

업이 진입하려는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잘 방어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Bresnahan (1985)도 특허의 진입장벽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복사기 시장에서 기존 기업

들이 뒤따르는 신규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하여 

특허를 활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Bunch와 Smiley 

(1992) 역시 기업들이 신규 진입을 막는 도구로 특허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Cockburn과 MacGarvie 

(2011)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많

고 질이 높을수록 신규 기업의 진입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면 신규 진입 기업이 양질의 특허

를 보유한 경우에는 시장으로의 진입이 용이하였다. 이

는 특허가 일종의 시장 진입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허 전략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특허권을 

소유한 경쟁자의 위협으로부터 홀드업(hold-up) 문제

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어적인 목적 하에 특허를 전략

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어적인 목적을 갖는 

특허 전략은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

에서 그 이론적 기반을 찾을 수 있다(Williamson 

1985).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자산특유성

(asset specificity)이 높은 투자를 하였는데, 외부 기업

에 의해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제재를 받게 되어 이를 

다시 활용할 수 없을 때 지대(rent)를 전용할 수 없는 

홀드업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Klein et al. 1978). 이러

한 경우, 기업은 자산특유성이 높은 투자에 대하여 완

전하게 내재화하거나, 외부에 의한 제재를 당할 수 있

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영역에 대한 투자를 소극적으

로 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한 기업이 자사의 제품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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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모든 특허권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복잡한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다양

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의도하지 않은 특허 침해가 빈

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Arora et al. 2008; Grindley 

and Teece 1997). 특허는 다른 기업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에 필요한 모든 특허

권을 획득하지 못한 기업은 외부에 소유권이 있는 특허

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홀드업 문제의 위협에 노출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가의 설비를 구축한 경우와 같

이 자산특유성이 높은 투자를 한 경우, 특허 분쟁에 휘

말리게 되면 관련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직면하는 홀드업 문제는 더욱 극대화 된다. 따

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잠재적인 홀드업 문제를 방지하

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사후적으로 협상력을 높이

기 위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인

다. 이에 대하여 Hall과 Ziedonis (2001)는 미국의 반

도체 산업에서 특허 정책이 강화된 이후에 많은 설비를 

투자한 제조업체들이 홀드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 출원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사용하는 

외부 기술의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을수록 모든 특허권 

사용에 대한 사전적인 계약이 어렵고, 잠재적으로 홀드

업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이 경우에는 기업은 방어적인 목적으로 특허를 더

욱 공격적으로 출원하는 경향이 있다(Ziedonis 2004). 

이렇게 외부 기술의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을수록 높

은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홀드업 문제를 내포하게 되어 

라이센싱 비용이 높아지고, 특허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상이 오래 소요되며, 신생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이

로 인해 재무 조달까지 어렵게 만든다(Cockburn and 

MacGarvie 2009; Cockburn et al. 2010; Galasso 

and Schankerman 2010). 따라서 방어적인 목적으로

의 특허전략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복잡한 시스템

을 사용하는 산업에서는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서는 기업 간 서로에게 소유된 특허를 필요로 하게 된

다. 이러한 경우, 상호 홀드업(mutual hold-up)이 나타

나고 이로 인해 특허 분쟁에서 합의에 이르게 될 확률

이 높아진다(Somaya 2003). 이렇듯 특허권에 의해 발

생할 수 있는 홀드업 문제는 방어적인 특허 전략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기업의 특허 전략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2 특허 소송

기업의 전략적 자산인 특허에 대한 침해가 발견되

어 기업 간 특허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절차가 특허 소송이다. Bessen과 

Meurer (2006)는 특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제시한 바 있다. 선도 기술에 대해 특허가 존재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모방하기로 결정하는 경

우이다. 혹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였음에도 방대

한 양의 기존 특허를 모두 검토하지 못하여 의도치 않

게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특히나 이러

한 경우에는 특허 소유 기업이 의도적으로 특허 침해 

<표 1> 기업의 특허 전략 분류

특허 전략 세부 사항 관련 연구

Proprietary 

strategy

• 모방 방지

• 선제적 취득

• 신규 진입 차단

Lippman & Rumelt (2003), Mazzoleni & Nelson (1998)

Ceccagnoli (2009)

Bresnahan (1985), Bunch & Smiley (1992), Cockburn & 

MacGarvie (2011)

Defensive strategy
•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축

• 상호 홀드업

Hall & Ziedonis (2001), Zienonis (2004)

Somay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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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

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

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단 특허 침해가 발견되

면 특허권을 소유한 기업은 특허 소송을 통하여 경쟁 

기업의 관련 기술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소유권에 따른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특허 소송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소송과 관

련된 특허의 특성, 특허 소송의 발생과 합의가 이루

어지는 결정 요인 등을 위주로 연구되어 왔다(주시형 

2011; Lanjouw and Schankerman 1997). 특허를 분

석 단위로 하여 특허 소송에 휘말리게 될 확률이 높

은 특허 자체의 특성을 규명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청

구항이 많고, 질이 높으며, 넓은 범위를 가진 특허일수

록 특허 소송에 관련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Lanjouw and Schankerman 2001; Lerner 

1994). 기업 수준에서는 특허 포트폴리오의 크기가 작

은 기업일수록 소송에 휘말릴 확률이 높으며, 이는 특

허 포트폴리오의 크기가 특허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Lanjouw and 

Schankerman 2004). 

특허 소송은 소송을 당한 기업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많은 비용의 지출을 초래한

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기

업은 왜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가? 첫째, 기업은 특정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분(strategic stake)이 높은 경

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

기한다. 전략적 지분이란 기업이 경쟁 우위를 추구하

기 위하여 전략적 위치를 점하는 데 있어 필요한 특정 

기술에 대하여 내포하는 중요도를 의미한다(Somaya 

2003). 전략적 지분이 높은 경우 기업은 해당 기술을 

통해 경쟁우위를 달성하고 지대를 창출하고자 하는 유

인이 높기 때문에 특허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확

률이 높아지며 합의에 이를 확률도 낮아진다(Somaya 

2003). 이러한 동기에서 비롯되어 제기되는 소송은 전

문화된 재판소에 제소되는 경향을 보인다(Somaya 

and McDaniel 2012).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ITC) 등의 전문화된 재판소는 일

반적인 법원보다 소송의 진행이 빠르고, 중간에 합의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게 즉각적

인 공격을 가할 수 있다. 특허 소유 기업은 이러한 특허 

소송을 통하여 경쟁 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기술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Ceccagnoli 2009; Clarkson 

and Toh 2010; Cockburn and MacGarvie 2011). 둘

째, 기업은 특허 소송을 통해 강력한 평판을 획득할 

수 있다. 특허 소송을 통해 강력한 평판을 구축할 경

우 지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Agarwal et al. 2009). 더욱이 이렇게 특허 소송

에 대한 평판이 강력할수록 자사의 전략적 지분이 높

은 기술에 대한 경쟁 기업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Clarkson and Toh 2010). 특허 분쟁을 통해 후발 기

업의 시장 진입을 사전적으로 차단하여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동시에 경쟁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

하여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이다(손수정 

2012). 이상의 요인들로 인하여 기업은 막대한 비용 지

출과 오랜 시간 소요를 감수하고도 특허 소송을 제기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2.3 특허 피소송과 향후 혁신 활동

2.3.1 특허 피소송 경험과 향후 출원 특허의 양

특허 분쟁에 휘말리게 된 기업은 단기적 혹은 장기

적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Bessen 

and Meurer 2008; Jaffe and Lerner 2004). 이러한 

특허 분쟁의 비용적 부담은 특허 소송을 제기한 기업

보다는 특허 소송을 당하는 기업에게 크게 나타난다

(Schliessler 2015). 기존 연구에 따르면 특허 분쟁이 발

생했을 때, 특허 소송을 제기한 기업의 주가는 큰 변동

이 없는 반면 특허 소송을 당한 기업의 경우에는 주가

의 하락이 관찰되기도 하였다(Bhagat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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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모되는 직접적인 비용과 특허 소송을 

극복하기 위해 투입되는 물적, 인적 자원 등 간접적인 

비용이 존재한다. Bessen과 Meurer (2008)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공개 기업이 특허 소송으로 인하여 지

출하는 평균적 비용은 1992년 기준 2,870만 달러 수준

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평균 160억 달러를 상회

할 정도로 급격히 급증하였으며, 이들 비용의 상당 부

분은 R&D 비용으로 충당되었다. 이러한 금전적인 측

면 외에도 기업은 특허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여야 하는 조직적 문제 상황에 노

출되게 된다(Bessen and Meurer 2012; Shane and 

Somaya 2007). 기업이 한정적인 자원을 소유하고 있

음을 가정했을 때, 특허 소송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비용과 자원이 소모되면 상대적으로 혁신 활동에 투

입할 수 있는 자원이 적어지게 된다(Jaffe and Lerner 

2004). 또한 특허는 그 등록과 유지의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초래한다(Moses 2009; Thomas 1999; Yang 

et al. 2010). 비즈니스 환경이 글로벌 무대로 넓혀진 오

늘날 기업들은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기 위

해 다수의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고 유지하고자 하기 때

문에(Serrano 2010), 이러한 경우를 모두 고려하면 특

허의 빈번한 출원은 특허 소송을 경험한 뒤 기업에게 

있어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 소송을 당한 기업은 막대한 비용 발생 및 조직적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창출하는 특허의 절대

적인 양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설 1. 특허소송을 많이 당한 기업일수록 출원하는 특허

의 양이 감소할 것이다. 

2.3.2 특허 피소송 경험과 향후 출원 특허의 질

기업이 지닌 특허들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질적으로 각기 상이하며 이러한 특허의 

가치는 편향된 분포를 보인다(Ahuja and Lampert 

2001; Fleming 2007). 즉, 소수의 특허만이 질적으로 

높으며 나머지 대다수의 특허는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있다(Griliches 1990). 질적으로 높은 가

치의 특허는 향후 지속적인 기술개발의 토대가 되어 줄 

수 있으며, 큰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게 해준다(추기

능·박규호 2010; Fleming 2007). 따라서 많은 학자들

이 기업이 질적으로 높은 특허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가치를 전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특허는 분쟁 상황에서

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이 특허 소송을 당하였을 

때, 문제가 제기된 해당 특허가 질적으로 우수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더 어려워진다(Pénin 2012). 대

게 질적으로 높은 특허는 기업이 생산하는 특정 제품

에 핵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대체할 기

술을 찾는 것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의 제품 상용

화 과정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질적으로 우수

한 특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Shrestha 2010).  따라서 법률가들은 특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요소로 특허의 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정재관·김병근 2017). 

특허 분쟁을 경험하며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한 

기업은 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며, 제품의 

핵심이 되어줄 질적 수준이 높은 기술을 탐색하는데 노

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기업이 출원하는 특허의 질

은 관련한 기술 분야와 연구 개발 과정에 얼마나 많은 

자원과 노력을 경주했는지의 여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Jeong et al. 2013).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

의 기술을 탐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할 

경우 해당 분야에 수준 높은 기술을 포함하는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선점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기업

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핵심으로 역할을 하게 될 

질 높은 특허를 개발하고 선점할 경우, 추후 특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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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취약해지고 큰 피해를 입게 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특허 소송을 경험한 기업들은 출원

하는 특허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술 개발에 힘을 

쓸 것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자들(decision makers)은 문제에 직

면하면 과거의 경험에 의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

향이 존재한다(Cyert and March 1963; Sahal 1981; 

Nelson and Winter 1982).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특허 분쟁을 경험한 의사 결정자들의 경우, 그들의 이

러한 경험은 향후 기업의 장기적인 혁신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다. 특허 분쟁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감내하고 조직

적 문제상황에 노출되는 경험을 했던 경우, 특허의 양

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질적 측면에 더 노

력을 경주하는 것이 효율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

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Jeong et al. 2013). 

이와 같이 특허 소송 경험이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의 

주의(attention)에 영향을 미쳐 한정된 자원 내에서 특

허를 더욱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인식하

게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것이다. 기업의 모든 행동은 의

사 결정자들의 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의사 결정자들의 주의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의해 영

향을 받게 된다(Ocasio 1997).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

서 불확실성 하에 다량의 기업 자원을 소진해야 했던 

특허 소송을 경험하며, 그 과정에서 기업의 의사 결정

자들은 특허의 중요성을 더욱 직접적으로 인지하게 되

고, 대체 기술을 찾기 어려운 질적으로 높은 특허를 소

유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특허 

피소송이라는 일종의 전략적 실패에 따른 경험은 의

사 결정자들의 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같은 상황

을 되풀이 하지 않고자 하는 전략적 의지를 갖게 된다

(Madsen and Desai 2010).

가설 2. 특허소송을 많이 당한 기업일수록 출원하는 특허

의 질이 증가할 것이다.

2.3.3 특허 피소송 경험과 향후 출원 특허의 기반 최신성

특허 소송을 당한 기업은 분쟁에 휘말리게 된 해당 

기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므로 대안을 찾기 위해

서 새로운 탐색을 시행하려 할 것이다. 특히나, 특허 소

송을 당한 기업은 추가적인 소송이 발생할 위험이 높

은 기술 분야에 특허를 내는 것을 더욱 주저하게 되므

로(Lerner 1995), 이미 소송을 경험한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 대해서는 탐색에 있어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경쟁 기업이 특정 기술 분

야에 높은 전략적 지분(strategic stake)을 드러내며 배

타적인 신호의 한 형태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는, 해당 기술 분야에 특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피

하게 된다(Clarkson and Toh 2010). 따라서 경쟁 기업

에 의해 제지된 경험이 있고, 향후 추가적인 위험성이 

높은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체재

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Gallini 1984; 

McEvily et al. 2000). Polidoro와 Toh (2011)에 따르

면, 특허 소송을 통한 상대 기업의 견제는 관련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유인

을 높인다고도 하였다. 따라서 특허 소송을 당한 기업

은 대안적 기술을 찾기 위하여 최신 기술들을 검토하고

자 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기업이 새로운 특허를 출

원할 때에는 기존의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며, 이 과정

에서 참고한 기존 기술은 해당 기업의 혁신 방향성을 

반영한다(Narin et al. 1987).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특

허 출원을 하는 것은 오래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

우보다 혁신에 있어 더욱 속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빠르게 해당 분야의 기술을 선점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Breitzman and Thomas 2002). 최신 기술을 바탕으

로 신기술을 빠르게 선점할 경우 추후 기업의 기술 성

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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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Bierly and Chakrabarti 1996).

특허 분쟁을 경험한 기업의 경우, 공격을 당하는 입

장에서 불확실성 하에 다량의 기업 자원을 소진해야 했

던 특허 소송을 경험하며 특허의 중요성을 더욱 직접적

으로 인지하게 되고, 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 줄 기

술 분야에 선점적으로 투자하여 잠재 경쟁자보다 우

선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유인을 강하게 갖

게 될 것이다. 향후 탐색을 통한 선점적인 특허 취득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경쟁 기업을 효

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된다는 사실

을 강력하게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Ceccagnoli 2009; 

Cockburn and MacGarvie 2011). 이렇게 특허 피소송

이라는 일종의 전략적 실패에 따른 경험은 의사 결정자

들의 주의(attention)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같은 상황

을 되풀이 하지 않고자 하는 전략적 의지를 갖게 된다

(Madsen and Desai 2010). 이러한 의지가 영향을 미

쳐 새로운 기술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기

술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행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 따

라서 특허 소송을 많이 당한 기업일수록 최신 기술들

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기술 분야에서 자

신들의 기술적 기반을 다져 나가려 할 것이다. 

가설 3. 특허소송을 많이 당한 기업일수록 최신 기술에 기

반한 특허를 출원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3. 연구방법

3.1 연구배경, 표본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미국 의료기기 산업을 바탕으로 진행되

었다. 특허 소송이 향후 기업의 특허 출원 전략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특

허 소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에게 있어 

특허가 가지는 영향력이 큰 산업을 선정하고자 하였

다. 미국 의료기기 산업은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를 특

허로 출원하는 것이 중요시되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

다(Polidoro and Toh 2011; Wu 2012). 따라서 의료기

기 산업 내에서 기업들은 특허 출원을 통해 스스로의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evin et al. 1987). 의료기기 산업은 특허를 통한 지

대 전유(rent appropriation)가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특허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익히 알려진 제약산업 

보다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밝혀진 바 있다(Cohen et 

al. 2002). 의료기기 산업은 사용되는 기술들이 서로 

분절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복잡한 기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허 소송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Cohen et al. 2000).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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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2000년부터 2016년에 걸쳐 의료기기 산업의 특

허 소송은 연도별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전

체적 그 추이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본 연구를 위해 산업 분류 코드(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IC) 상에서 의료기기 산업으로 분류

되는 384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선정하였다(Chatterji 

and Fabrizio 2014). 산업 분류에 따른 해당 기업들

의 목록이 신뢰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D&B 

Hoovers 와 Compustat 에서 제공하는 목록들을 비

교함으로써 체크하였다. 그 결과 140개의 최종 기업을 

선정할 수 있었다. 2000년부터 2016년에 걸친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에 따라 기업 연도를 기준으로 

한 총 1,788개의 샘플이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특허 소송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RPX

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RPX는 2000년부터 일어

난 미국의 모든 특허 소송에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하

고 있어 특허 소송과 관련된 연구들에 사용되어 왔다

(Bessen and Meurer 2014). 본 연구의 기간인 2000

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의료기기 산업에서 발생한 특

허 소송 건수는 총 653건이었다. 특허와 관련된 정보

는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

로 수집하였다. 그 밖의 기업 재무 관련 정보 등은 

Compustat를 통해 수집하였다. 

3.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2.1 종속변수

본 연구는 특허 분쟁이 기업의 혁신 활동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로특허의 양

과 질, 특허의 기반 최신성을 사용하였다. 특허는 여

러 연구 분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혁신활

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여

겨지고 있다(Ahuja 2000; Hagedoorn and Cloodt 

2003; Khanna et al. 2016). 첫 번째 종속변수인 특

허의 양(patent quantity)은 기업의 특허 출원(patent 

application) 개수를 통해 측정하였다(Khanna et al. 

2016). 특허가 출원(application)되어 등록(grant)되기 

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허 분쟁이 기업의 혁

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특허 출

원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

다(Hall et al. 2005). 두 번째 종속변수인 특허의 질

(patent quality)은 해당 기술 카테고리 내에서 상위 

<그림 2> 의료기기 산업의 연도별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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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 해당하는 특허(breakthrough invention)의 개

수를 통해 측정하였다(Ahuja and Lampert 2001). 기

존 연구에 따르면 특허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고 약 상

위 5%의 특허만이 기술적으로 또는 금전적으로 뛰

어난 가치를 갖으며, 많이 인용되는 특허일수록 특허

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Fleming 2001; Fleming 

2007; Trajtenberg 1990). 본 연구에서는 상위 5%

인 특허를 판별하기 위해 특허가 인용된 수(forward 

citation)에 특허 클래스, 출원 연도, 등록 연도를 회귀

하여 얻은 잔차(residual)를 구한 후 표준화된 값을 통

해 z-점수(z-score)를 계산하였다(Jung and Lee 2016; 

Singh and Fleming 2010). 이를 기반으로 상위 5%에 

해당하는 특허를 판별한 후 기업이 출원한 상위 5% 특

허의 개수를 통해 특허의 질을 측정하였다. 마지막 종

속변수인 특허의 최신 기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얼마

나 오래된 기술을 바탕으로 탐색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기업이 특허를 출원하며 인

용한 선행 특허의 평균 연한(citation age)을 통해 측정

하였다(Jung and Lee 2016; Katila and Ahuja 2004). 

선행 특허 인용(backward citation)은 기업이 기술혁신 

과정에서 탐색한 기술을 의미하며(Ahuja and Katila 

2001), 인용한 선행 특허의 평균 연한 값이 높을수록 

오래된 기술을 탐색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값이 작

을수록 최신 기술에 기반한 탐색을 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3.2.2 독립변수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 기업이 당한 특허 소송의 수

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RPX에서 기업이 관여

된 특허 소송 리스트를 모두 추출한 후 기업이 소송을 

당한 경우로 한정하여 기업 별로 해당 연도별로 피소송

(defendant) 기업으로서 특허 소송에 관여된 수를 합

산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연도별 누적치를 계산하여 패

널별로 적용하였다(Bessen and Meurer 2012).

3.2.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외에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여 그 영향력을 통제하고

자 하였다. 먼저 기업의 다각화된 정도(firm diversity)

는 기업의 자원 분배와 관련이 있으며 혁신활동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

Hirschman index)를 통해 통제하였다(Henderson 

and Cockburn 1996). 기업의 크기(firm size)는 혁신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에 로그를 취한 값

으로 통제하였다(Tsai and Wang 2009). 기업이 소유

한 후방자산(downstream asset)은 특허 소송 시 발

생하는 홀드업 문제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를 통제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광고 및 홍보 지출액으

로 측정하였다(Laursen et al. 2017). 특허 소송에 대

한 경험(litigation experience)은 기업이 특허 소송을 

당했을 때 향후 전략 및 혁신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

으므로 과거 1963년부터 2000까지 각 기업 별로 경

험한 특허 소송의 수를 통하여 통제하였다(Somaya 

et al. 2007). 기업이 지닌 기술 다양성(technology 

diversity)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

의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클래스를 

기반으로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를 계산하여 포함하였다(Sampson 2007). 기업

이 지닌 유휴 자원(slack resources)은 기업의 위험 추

구 성향과 혁신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Nohria 

and Gulati 1996), 기업이 지닌 부채(debt)와 자기자본

(equity)의 비율로 계산하였다(Bourgeois 1981). 마지

막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R&D intensity)는 기

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을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개발 집중도는 기업이 혁신 활

동에 투입하는 자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였

다(Henderson and Cockbur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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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방법

기업이 경험한 특허 분쟁이 향후 혁신 활동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적률

추정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히 최소자승추정법

(Ordinary Least Squares estimation method, OLS)

을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할 경우 종속변수와 설

명변수 간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추정계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 내생성(endogeneity)

이 존재할 경우 잘못된 분석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

다. 관찰할 수 없는 기업의 특정 요인들이 특허소송에

도 영향을 주고, 동시에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특허

의 양, 질, 기반 특허의 최신성에 함께 영향을 주는 내생

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의 추정모형에

서 회귀 방정식은 내생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있

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 변수(instrumental 

variables)를 사용하는 일반화적률추정법을 적용하였

다. GMM은 동적 패널 모형에 적합한 추정방법으로 오

차항과 도구변수 간 연관성이 없는 조건에서 추정계수

를 산출한다. 도구변수에 종속변수의 과거 값(lagged 

value)을 포함하면 설명변수와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

는 거의 0에 가까워지며 내생성 문제해결에 효과적이

다(Arellano and Bond 1991). 시간에 따라 변하는 고

정효과의 영향이 있을 때 GMM은 더욱 효과적이며 자

기상관 및 이분산성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알려

져 있다(Khanna et al. 2016; Qian et al. 2008). 따

라서 자기회귀모형(auto-regression model)을 사용

한 GMM 추정을 사용할 경우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

(unobserved heterogeneity)으로부터 발생하는 편향

을 줄이고 내생성을 해결하여 더욱 신뢰성 있고 효과적

인 추정이 가능하다(Greene 2000).

<표 2> 변수의 측정

변수 측정

종속 변수

특허의 양 각 연도별 매년 기업이 출원한 특허의 개수

특허의 질
각 연도별 해당 기술 카테고리 내에서 인용수에 있어 상위 5%에 해당하는 

특허(breakthrough invention)의 개수를 통해 측정

기반 최신성 특허를 출원하며 인용한 선행 특허의 평균 연한(citation age)을 통해 측정

독립 변수 특허 분쟁
각 해당 연도별로 피소송 기업으로서 특허 소송에 

관여된 수를 합산하여 측정

통제 변수

기업 다각화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를 통해 다각화된 정도를 측정

기업 크기 기업 자산에 자연로그 값

후방 자산 매출액 대비 광고 및 홍보 지출액으로 측정

소송 경험 각 연도별 경험한 모든 특허 소송의 경험을 통해 측정

기술 다양성
기업이 보유한 모든 특허를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클래스를 

기반으로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를 통해 측정

유휴 자원 부채(debt)와 자기자본(equity)의 비율로 측정

R&D 집중도 판매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의 비율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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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그 

상관관계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lity)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변량 증폭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들의 VIF 값은 최대 2.50, 평균 1.52로 나타났다. 일반적

으로 VIF값이 5 이상일 때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으며, 10 이상일 경우 높은 수준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때문에(Neter et al. 1990), 이

러한 기준에 맞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설 검증을 위한 GMM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

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가설 1에서 는 피소송의 입장에

서 특허 분쟁을 많이 경험한 기업의 경우 향후 출원하

는 특허의 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표 4>의 

모형 2를 통해 계수가 양의 값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값(p < 0.01)이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가설1은 예상과 동일하게 지지되었다. 가설 2는 향

후 출원하는 특허의 질에 관련된 것으로, 특허 소송을 

많이 당한 기업일수록 이후에 출원하는 특허의 질은 증

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모형 4를 통해 계수가 양의 값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01)을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 역시 모형 4를 통해 유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탐색하는 기술의 최신성과 관련

하여 살펴본 가설 3은 모형 6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

해 볼 수 있다. 모형 6을 보면 오래된 기술 탐색 변수에 

대하여 계수가 음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값(p < 0.01)이 도출되었다. 즉, 가설 3에서 전개한 

바와 같이 특허 소송을 많이 당한 기업일수록 오래된 

기술을 탐색하지 않고 최신 기술을 탐색하는 경향이 있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도출된 결과를 정리해 보

자면, 특허소송을 많이 당한 기업들은 향후 혁신 활동

<표 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2 3 4 5 6 7 8 9 10

1. 특허의 양 4.21 12.09 0 135

2. 특허의 질 0.16 1.05 0 14 0.37

3. 오래된 기술탐색 11.19 5.4 -0.42 46 -0.05 -0.14

4. 특허 소송 0.44 1.35 0 17 0.19 0.06 0.03

5. 기업 다각화 0.83 0.29 0 1 -0.08 -0.02 0.07 -0.17

6. 기업 크기 4.38 2.54 -6.91 10.78 0.31 0.08 0.13 0.45 -0.09

7. 후방 자산 0.04 0.25 0 4.66 0.01 0.06 -0.05 -0.01 0.05 -0.06

8. 소송 경험 3.63 9.49 0 85 0.19 0.03 0.09 0.66 -0.24 0.58 -0.02

9. 기술 다양성 0.55 0.27 0.1 1 -0.34 -0.08 0.03 -0.13 0.15 -0.36 -0.01 -0.19

10. 유휴 자원 1.5 60.17 -1536.67 566.55 0.04 0.01 -0.02 0.1 -0.03 0.16 -0.02 0.11 -0.09

11. R&D 집중도 4.49 65.09 0 1734.2 -0.01 0.01 0.01 -0.02 0.04 -0.06 0.67 -0.03 -0.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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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특허 출원의 양은 줄어들지만 그 질적 측면

은 증가하며, 최신 기술에 기반한 특허를 출원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던 기업 다각화 정도와 종속변

수의 결과를 살펴보자면, 특허 분쟁을 경험한 뒤에는 

더 다각화된 기업일수록 특허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특허의 양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각화된 

기업의 계열사간의 정보가 지식 공유와 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질적 측면의 혁신을 더욱 촉진할 수 있

다는 기존의 주장(Miller et al. 2007)과 일치되는 결과

를 보이고 있었다. 기업의 크기가 클수록 특허 분쟁을 

경험한 뒤 특허의 양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

허의 질과 최신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혀졌다. 기업의 크기가 클수록 보유한 자원과 축적된 

지식기반이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허 분쟁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나

타났다. 하지만 특허의 질적 측면이나 최신성 측면에는 

기업의 크기가 부정적 영향을 보임으로써 기업의 크기

와 혁신 사이의 관성(inertia)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

<표 4> 향후 혁신 활동에 대한 일반화적률추정법(GMM) 분석 결과

특허의 양 특허의 질 오래된 기술탐색

(1) (2) (3) (4) (5) (6)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특허의 양(t-1) 0.71*** 0.68***

(0.06) (0.06)

특허의 질(t-1) 0.63*** 0.62***

(0.04) (0.04)

오래된 기술탐색(t-1) -0.24*** -0.25***

(0.05) (0.05)

특허 소송 -1.07** 0.21*** -0.58**

(0.47) (0.07) (0.28)

기업 다각화 3.09 4.31 1.06** 0.94** 5.93*** 6.37***

(3.44) (3.54) (0.45) (0.45) (1.99) (2.00)

기업 크기 3.14*** 2.90*** -0.36*** -0.31*** 2.24*** 2.19***

(0.65) (0.67) (0.08) (0.08) (0.37) (0.37)

후방 자산 -24.76 -22.31 4.01 3.30 -13.33 -12.05

(20.44) (20.80) (2.97) (2.92) (12.35) (12.32)

소송 경험 -1.27*** -0.94*** 0.03 -0.02 -0.11 0.09

(0.14) (0.20) (0.02) (0.03) (0.09) (0.13)

기술 다양성 -4.86* -4.74* 0.76** 0.82** 0.42 0.24

(2.51) (2.55) (0.35) (0.34) (1.29) (1.29)

유휴 자원 -0.05 -0.05 0.00 0.00 0.00 0.00

(0.04) (0.04) (0.01) (0.01) (0.01) (0.01)

R&D 집중도 -1.03 -0.35 0.84 0.79 6.79 7.00

(5.47) (5.57) (0.75) (0.73) (4.89) (4.87)

Wald χ2 748.95*** 730.04*** 312.27*** 332.51*** 272.88*** 278.89***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152020. 3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

15

특허분쟁이 기업의 향후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

다. 소송 경험은 특허의 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어 분쟁 경험이 특허 출원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및 논의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미국 의료기기 산업에서 2000년에서 

2016년 동안 발생했던 특허 소송을 기반으로 특허 분

쟁 경험이 향후 기업의 혁신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하여 소송을 당한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

았다. 피소송 기업의 입장에서 특허 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에 직면하였을 때, 향후 혁신 및 탐색 활동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소송 이후 출원하는 특허의 양

과 질, 탐색 기술의 최신성에 기반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기업이 피소송의 입장에서 특허 분쟁을 경험하는 것

은 향후 특허 자산 구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허 소송을 더 많이 당한 기업일수록 

이후 출원하는 특허의 양은 줄어들지만 더욱 질 높은 

특허를 출원하고 최신 기술에 기반을 둔 특허를 출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분쟁으로 인하여 재정적 

자원을 포함한 많은 자원을 소모하였고, 분쟁으로 인

하여 기존 기술 경로에서 파생되는 관련 분야의 탐색 

등이 가로막히게 되면서 향후 특허 출원 및 탐색과 같

은 혁신 활동에 더욱 신중하고도 전략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5.2 이론 및 실무적 시사점

점차 특허는 단순한 발명의 부산물이 아닌 기업

의 전략적 자산으로써 그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다

(Granstrand 2000; Ziedonis 2008). 최근의 경영 환

경에서는 특허를 둘러싼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

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Lanjouw and Lerner 1997). 기업의 입장에서 막

대한 비용 지출을 초래하며 문제 혹은 위협으로 인식되

는 특허 분쟁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며, 향

후 혁신활동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본 연구는 그 동안 특허 분쟁 관련 연구에서 상

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특허 분쟁 이후의 결과적 측

면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 동안 특

허 분쟁과 관련된 연구들은 ‘소송이 발생되게 하는 특

허의 특성’과 같은 특허 그 자체의 연구, ‘특허 분쟁이 

발생할 확률’과 같은 특허 소송의 선행 요인 연구, ‘합

의에 이르는 요인’과 같은 특허 소송 자체의 귀결에 대

한 연구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으며(Galasso 2012; 

Galasso and Schankerman 2010; Lanjouw and 

Schankerman 2001; Lanjouw and Schankerman 

2004), 특허 분쟁이 향후 기업의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

는 입장을 주체(main agent)로 보고 진행되어 왔으

나(Polidoro and Toh 2011; Somaya 2003; Somaya 

and McDaniel 2012), 본 연구는 특허 소송을 당한 기

업의 입장에서 그들의 혁신 활동의 방향성이 어떠한 변

화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특허 분쟁을 바라

보는 시각과 접근의 방식을 다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나친 특허 분쟁으로 인한 부담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낮추고 혁신을 저해하게 만들 것이라고 일각에

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와 달리, 본 연구는 특허 소송이 

기업에게 있어서 독이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의 

질적 측면이 갖는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깨닫고 최근 

기술들을 바탕으로 하는 탐색을 활발히 시행하는 등 

새로운 자극제가 되고 혁신의 촉매제가 되어 ‘위협 속

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로써 

특허 분쟁의 역할에 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각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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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다

양한 기복과 성쇠를 헤쳐 나가는 것만이 영속하고자 

하는 기업의 숙명임을 고려해 볼 때, 기업의 실무자들

은 특허 분쟁이라는 장애물 앞에서도 이를 또 하나의 

기회이자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탐색 과정을 통

해 적절한 대안 마련과 특허 전략의 발판을 다져가는 

계기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혁신 기업(innovator)과 모방 기업

(imitator) 간의 경쟁 맥락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한국 기업들은 역행적 엔지니어링

(reverse engineering) 등을 통한 모방 전략을 주로 추

구하며 성장해 왔다. 하지만 모방만으로는 지속적인 성

과 창출과 경쟁 우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혁

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Kim 1997). 기술 선도 기업

들은 추격 기업이 종속적일 때는 협력하기도 하지만, 위

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협력보다는 경쟁적인 태도

로 돌변하며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게 된다(Pacheco-de-Almeida and Zemsky, 

2012; Xiao et al. 2013).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국 기업

과 글로벌 기업들과의 특허 분쟁 역시 이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본 연구는 진정한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수적인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색 및 혁신 활동

이 특허 분쟁의 경험을 계기로 더욱더 촉진될 수 있음

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특허 분쟁이 후발 기업들에게 

있어 모방에서 혁신으로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

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새로운 

지식 탐색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최근 특허분쟁을 경험했던 비타민 샤워기헤드 개

발업체인 케이엔텍은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을 거치

며 많은 것을 학습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

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허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그에 대응하며 많은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었고 분쟁

이 해결된 이후에도 자사가 보유한 관련 기술과 특허

가 전세계 시장에서 어떤식으로 개발되고 있는지 새로

운 기술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특허 소송이 

‘위협 속의 기회’로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4

차산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술 간 융합이 증대되

고 더욱 복잡한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단일 기업이 시

장의 모든 기술과 특허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탐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들간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최신 기술에 대하여 끊임없이 탐색하고 해당 정

보를 전략적으로 공유하며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를 개

발할 수 있도록 특허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증대

해 나가야 할 것이다. 

5.3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허 소송

을 당한 기업은 해당 특허 분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 정도에 따라 향후 다른 혁신 전략을 구

사하게 될 것이다. 즉, 특허 분쟁의 실질적 피해 정도의 

크기에 따라 향후 전략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접근의 한계로 인

하여 이러한 피해 정도의 크기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못하였다. 추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 의료기

기 산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화된 결론

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가 진

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제 법정에 이르게 된 특

허 소송건을 바탕으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고 연구

가 진행되었지만, 법정에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특허

와 관련한 분쟁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

한 사례에 대해 폭넓게 고려되지 못한 것은 한계점이라

고 할 수 있다. 

의료기기 산업을 바탕으로 진행된 본 연구의 연구결

과를 다른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

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일반화와 관련된 부분

은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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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해당 기술의 대안으로써 다른 기술로 우회하여 적용

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산업에서는 분쟁이 향후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및 특허의 영향력의 정도는 산업마다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맥락에서의 연구가 추가

적으로 진행된다면 관련 문헌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후속 연구는 다음

과 같다. 특허 소송은 기업의 독립적인 활동이 아닌 경

쟁 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임에도 이

를 고려한 연구는 부족하였다(Somaya 2012). 특허 소

송과 이에 대한 대응은 경쟁 기업 간의 역학 구도에 의

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경쟁 기업에 의해 유발되

는 특허 관련 활동에 대해서 경쟁역학(competitive 

dynamics)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

다. 경쟁 역학은 공격과 대응을 주고 받는 기업 간의 경

쟁 활동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

공한다(Chen 1996). 특히 경쟁 역학에서 제시하는 인

식-동기-역량 관점은 기업의 행동과 반응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관점에 따르면 경쟁 기업

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를 인

식할 수 있어야 하며, 대응할 동기가 있어야 하고, 역량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 관계 속

에서 기업의 특허 침해 인지,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맞

대응 하고자 하는 동기, 특허 소송의 공격과 반응을 뒷

받침할 수 있는 역량 등에 대한 요인을 밝히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은 다양성이 존재하

는 변이, 지배적 디자인의 출현, 그리고 점진적 변화의 

단계를 거쳐 진화해 간다(Clark 1985; Klepper 1996). 

산업 진화 관점을 바탕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기술적 

다양성이 신규 기업으로부터 출현하거나 혹은 외생적

인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간주하여 왔으나, 기술적 다

양성의 근원을 보다 집중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의 필

요성이 제시되고 있다(Agarwal and Tripsas 2008; 

Kaplan and Tripsas 2008). 산업 수준에서 특허 소송 

등을 통한 기존 기업(incumbent)의 견제가 심해질수

록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경로 창출형 탐색이 가속

화 될 것이며, 이는 기업 수준뿐만 아니라 산업 수준에

까지 기술의 다양성이 발생하는 촉진제로써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업 주기에 따라서 특허 소송 등

을 통한 기존 기업의 견제가 기술적 다양성의 출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Schumpeter (1942)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에서 신생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신생 

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

업에 의한 특허 소송과 같은 견제를 극복해야만 한다

고 하였다. 실제로 소송에 대하여 대처할 역량이 부족

한 중소기업들은 특허 소송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복잡한 특허권의 환경에 놓인 경우 재무 조

달에까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Cockburn 

and MacGarvie 2009; Holgersson 2013). 따라서 

신생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때 전략적 제휴, 특허 풀

(patent pool) 등을 활용하여 특허 소송의 위험을 낮

출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연구도 흥미로울 것

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다 다양한 이론을 접목하고 다

양한 맥락에서의 특허 분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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